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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

수산물의 분류

<중국의 수산물 10대 분류>

No 명칭 No 명칭

1 해수어 6 두족류

2 담수어 7 기타 무척추동물류

3 갑각류 8 해양포유류

5 단판패류2) 10 기타

2001-2010년 중국의 수산물 수입규모 및 수입구성

<2001-2010년 중국의 수산물 수입무역현황>
(단위: 만 톤, 억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량 231.5 249.1 233.0 298.6 366.0 332.2 346.6 388.4 373.7 382.2

수입액 18.8 22.7 24.8 32.3 41.2 43.0 45.2 54．0 52.6 65.4

자료 : 중국세관

<2001-2010년 중국의 수산물 항목별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만 톤, %)

항목 가공무역용 어분 식용 소비용 총계
수입량연도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1 106.2 45.9 90.2 39.0 35.0 15.1 231.5

2002 93.6 37.6 96.8 38.9 59.7 24.0 249.1

2003 105.0 45.1 80.0 34.3 48.0 20.6 233.0

2004 129.6 43.4 112.3 37.6 56.7 19.0 298.6

2005 143.0 39.1 158.0 43.2 65.0 17.8 366.0

2006 163.7 49.3 97.9 29.5 70.6 21.3 332.2

2007 163.8 47.3 96.6 27.9 86.2 24.9 346.6

2008 140.6 36.2 134.9 34.7 112.9 29.1 388.4

2009 128.9 34.5 130.8 35.0 114.0 30.5 373.7

2010 129.8 34.0 103.8 27.2 148.6 38.9 382.2

자료 : 중국세관

2) 판이 1개인 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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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중국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

<2008-2010년 중국의 국가별 수산물 수입>
(단위: 만 톤, 억 달러)

국가 및 지역
2008 2009 2010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페루 99.90 9.90 85.74 7.86 71.53 10.90

러시아 78.00 12.98 75.93 12.44 91.02 13.61

아세안 33.80 3.90 28.26 3.81 38.48 5.94

미국 33.50 6.40 40.97 5.19 42.67 8.50

칠레 29.70 4.10 38.47 6.67 20.52 4.17

일본 11.50 1.90 12.04 2.20 17.46 3.19

노르웨이   14.83 2.83 21.64 4.13

EU   13.33 2.02

기타 102.00 14.82 64.40 9.59 78.86 14.92

자료: 중국세관

2. 중국의 수산물 무역정책

수입관세율 감소 추세

2001년 12월까지 중국은 5,300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조치를 취함. 

수산물 관세는 평균 14.3% 인하효과 발생

2002년 1월엔 활어3) 및 신선, 냉장연어 수입관세를 각 10.5%, 10% 씩 인하함

2008년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류 26개 HS코드 상품의 수입관세에 

대해 조정하여 03035200[Cod] 10%, 03037200[Haddock] 12%, 03037300[Coalfish] 

12% 등 3개 냉동대구의 관세를 2008년 한 해 동안 5%로 통일하고, 2009년부터 

기존 관세율 재 적용함

3) 장어, 관상어, 치어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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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보조정책 

중국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어선과 냉장가공운송선 그리고 자체 어획한 수산

물의 수입을 허가하며 관세와 수입조정세를 징수하지 않음. 원양어업기업이 

자사용으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기계, 설비, 원재료의 수입 역시 허가하며 

관세와 수입조정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원양어업기업이 자체 어획하여 운송해온 수산물의 원산지규정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4)중 원양어업기업이 국외 해역에서 어획 및 국내로 운송하여 판매

하고자하는 수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음5)

육종관련 보조정책 실시

우수품종 도입과 보급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입종자(종묘), 종축(종금), 어종(어묘)과 종자용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 해 주는 정책(이하 종자원수입면세정책)을 발표함

‘1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2,363.9만개의 연어(鳟鱼)수정란, 191.8톤의 

장어치어, 20,431.7만 마리의 기타 치어 및 수정란, 99.8만 마리의 새우 등 갑각류, 

11.4만개 패류, 106.8만개의 자라 거북이류, 7.5만 마리 관상어류, 0.4만본의 

해조류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액은 4.6억위안 에 달함

일반 수산물제품의 수입환절 증치세율은 13%로 계산 시 ‘1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수산어종에 대한 면세금액은 약 6,000만위안에 달함

현재 중국이 수입한 세 가지 어종

� 국제시장 수요가 많으며 중국내 어종생산이 매우 부족한 품종으로 장어(欧洲

鳗鲡), 연어(鲑鳟鱼), 철갑상어(鲟鱼) 등

� 기존 과거수입품종으로 현재 품질퇴화 현상이 나타난 품종으로 메기(斑点叉

尾鮰), 넙치(大菱鲆鲆),가리비, 다시마 등

4) <국무원반공청전발농업부 현재농업생산구조조정에 관한 약간의 의견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农业部关

于"当前调整农业生产结构若干意见的通知)>（국반발1996 68호）

5) <원양어업기업이 운송해온 자체 어획 수산물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잠행관리방법(远洋渔业企业运回

自捕水产品不征税的暂行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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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품종으로 남미백대하(南美白对虾), 틸라피아 등. 현재 대하, 틸라피아, 

장어, 메기 등은 중국의 주요 수출 수산물로 성장함

수입수산물 검사범위 확대

2010년부터 EU와 칠레 등은 수산물 수입 시 합법적 원산지인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따라 이들 나라로 가공수산물을 수출하는 중국도 수입

수산물의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2010년 7월 1일부터 참다랑어(Bluefin Tuna)등 4개류 13개 HS코드상품(첨부3 

참조)에 대하여 농업부에서 발급한 통관증명을 제출해야만 통관할 수 있게 함. 

이로 인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제품의 중국시장 진입 억제효과

가공무역정책 유지

가공무역용 수입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해줌. 2010년 가공무역 수출실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123억 달러로 수산물 전체 수출의 33%를 점함

중국의 업계 및 정부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고등어, 연어, 대구, 청어의 세계가

공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공무역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산동성과 요령성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수산물 및 농산물의 기초가공기업은 소득세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고 하나 세부적인 사항이 발표된 적은 없음

활, 신선 식용 수산물의 수입증서 요구 

활, 신선 식용수산물의 수입증서 개정

� 2008년 12월11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총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경가식용수생동물검사검역규정개정안해석방법’을 발표함

� 수입증서 개정이라 함은 수입수산물수출국가와 지역의 검험검역증서(수산물

위생증서)의 개정을 의미함

� 개정안은 수출국가가 수출위생증서에 상세한 검사검역정보를 추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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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함(예: 원양어획 혹은 양식여부, 수은, 아연 등 화학물질의 잔여량, 대장균

불포함, 전염병균, 기생충 증상여부 등)

수입어분에 대해 새로운 위생증서 요구

2010년 8월 23일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미국대사관에 118호령을 

통지, 법령은 2008년 5월G/SPS/N/CHN/109문서로 WTO에 고지되었으며 2009년 

7월 20에는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출입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을 고지하여 상기 

2항의 법령은 201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됨. 상기 방법에 근거 미국의 대중

국 수산물 단백질 수출은 시설등록을 포함한 새로운 위생과 검역요구를 받음. 

중국의 어분과 기타 수산물의 단백질 및 어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어분과 어류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현재 2004.11.18일 체결한 ‘중･미 간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반추

동물의 동물성사료 및 유지 수의위생요구협의>6)에 따라 중국으로 어분과 

어유상품을 수출하고 있음. 협의는 미국정부에서 시설검사를 수행하고 중국국가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심사허가번호를 발급하며 제품등록은 MOA를 

통하여 등록, 수출증명은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수의국

에서 제출하기로 규정함

6) (中美关于从美国出口到中华人民共和国的非反刍动物来源动物饲料及油脂兽医卫生要求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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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실시
일자

발표기구 주요내용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

검역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

检疫法

1997. 

01.01

국무원

国务院

수출입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담은 용기, 포장물 및 

동식물병역발생지로부터 온 운송기구 / 진경 선박, 

법률, 법규 국제조약규정 혹은 무역계약 약정은 본 

방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함.

출입경검험검역표기관리방법

出入境检验检疫标志管理办法

2000. 

07.01

국가출입경검험

검역국

国家出入境检验

检疫局

수출입검험검역표식의 제정, 반포, 사용과 관리. 표

식은 출입경 검험검역기구가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관련국제조약, 협상에 근거 검험검역합격제품에 표

기하는 표식을 가리킴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

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货物进出口管

理条例

2002. 

01.01

국무원외경무

国务院外经贸

화물을 중국경내 나 중국경외로 수출입 무역활동 시 

본 조례 준수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

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

2002. 

10.01

전국인민대표대

회상무위원회

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

상검기구와 국가상검국, 상검기구에서 지정한 검사

기구가 수출입상품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범위는 1)종

류표에 열거된 수출입상품검사 2) 수출식품에 대한 

위생검사 3) 수출위험화물포장용기의 기능검증 및 

사용검증 4) 부패변질이 용이한 식품, 냉동시설 등 

운송시설적합여부 검사 5) 관련국제조약규정에 따라 

상검기구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6) 기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상검기구에

서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검사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

산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

产地条例

2005. 

01.01

국무원

国务院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 보조, 보장조치,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수량제한, 관세쿼터 등 비우

혜성 무역조치의 실시와 정부수매, 무역통계 등 활동

이 수출입화물원산지의 확정에 적용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

험법실시조례(신)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实施条例(新)

2005. 

12.01

국가수출입상품

검사국

国家进出口商品

检验局

출입경검사검역기구는 목록에 열거된 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출입경 검사검역기구에서 검

사를 실시해야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사(이하 

법정검사)를 실시함. 출입경검사검역기구는 법정검

사 외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국가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함

3. 중국의 수산물 수입제도 관련 법규

관련법규

<법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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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실시
일자

발표기구 주요내용

국무원식품등제품 안전감독관

리 강조 규정

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

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

2007. 

07.26

국무원

国务院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관리강조; 감독관리부서 및 

지방인민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획분; 각 감독관리부

서의 협조 강화 인체건강과 생명안전 보장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

법(수정)

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

法(修正)

2007. 

12.29

전국인민대표

대회

全国人民代表

大会

중화인민공화국 내 국제통상항구, 공항 및 육지변경

과 하천을 사이에 둔 세관 등에 국경위생검역기관을

설치하여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검역, 검측과 

위생 감독을 실시.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2009. 

06.01

전국인민대표

대회

全国人民代表

大会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하 활동을 저해하는 자

는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식품생산과 가공; 식품

유통과 외식서비스; 식품첨가제 생산경영; 식품의 포

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생산경영에 사

용되는 기구, 설비의 생산경영

수출입수산물검역검험감독관

리방법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

理办法

2011 . 

06.01

국가질량검험검

역총국

国家质量检验检

疫监督局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검험과 감독관리에 적용

4. 수입허가 및 쿼터

수입화물허가제

수입화물허가증 수령대상

� 수입화물은 국가규정에 의해 주관부서와 관할심사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으며 

법률규정에 따라 수입화물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음

수입화물허가증 면제대상

� 허가를 받은 가공무역계약상의 수입화물로 허가항목의 업무범위 내이며 

가공 후 완성품을 해외로 수출 판매하는 경우 수입화물허가증이 면제됨

� 주관부서의 허가 하에 내수 판매 시 국가에서 수입금지하는 상품이 아닌 경우 

허가문서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수속을 신청함

� 허가를 받은 보상무역(compensatory trade), 대외도급공정계약항목하의 수입화물, 

수입제한상품이 아닌 상품은 수입화물허가증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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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허가증의 발급기관

� 외교부는 국가를 대표하여 통일적으로 수입화물허가증을 발급함. 성급대외

경제무역관리부문과 주요 통상구 특파원사무처도 해당지역의 부분수입화물

허가증을 발급함

수입화물허가증 신청 발급절차

� 수입화물허가증을 발급받고자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에 청급(厅), 국급(级)이상

부서에서 제출한 신청서한과 청급, 국급이상의 주관부서와 관할심사부서에서 

허가한 수입증서를 제출해야함

� 신청서한에는 수입상품의 명칭, 규격, 수량, 단가, 총금액, 자사 대외교역업체, 

수입국별, 외환 공급처, 무역방식, 통상구, 신청업체명칭 등 항목이 명시되어

야함

� 발급기관은 심사 후 규정에 부합되고 수속이 완벽한자에 대해 수입화물

허가증을 발급함 

� 수입화물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하지 않은 화물은 

발급기관에 연장 신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대외계약규정에 따라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줌

�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1년 사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며 수요 시 별도의 수입화물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함 

발급거부 및 기 발급한 허가증의 취소

� 대외무역경제부에서 수입정지 혹은 잠정 중지한 화물

� 국가대외정책을 위반한 수입하물

� 양자무역협정, 지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화물

� 국가위생부서, 농목어업부서가 규정한 약품, 식품, 동식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위생표준, 검역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화물

� 국가이익에 손해를 주거나 위법경영수입화물(예:국가외환관리방법, 수입경영

경로 등 위반) 

수입쿼터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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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냉동류는 수입쿼터가 없음. 국외 동식물 검역증명만 제공하면 됨. 활･신선류는 

일정한 자질(수산물수출입경영권 소유, 수출입화물 수취, 발주인이 신청 및 접

수하여 등록한 기업)을 갖춘 무역업체만 수입 가능함

5. 수산물 수입절차

수입화물 국내항구 인계, 대리운송절차(기본절차)

위탁협의서 체결

� 위탁인과 대리인은 ‘해운수입화물국내대리운송위탁협의서’ 체결 후 인계

화물 선적통지 및 B/L(선하증권) 송부

� 해외화주로부터 선적통지를 받은 위탁인은 즉시 대리인에 통보, 해외화주는 

무역계약상의 에 따른 에 지정한 화물인계 목적지 항구의 대외무역운송회사에 

선적통지와 B/L을 발송

관련서류 송부

� 위탁인은 외환결제 은행을 통하여 대외 송금 후 화물 도착 전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일체 관련서류를 목적지항구의 대외무역운송회사에 송부 

� 관련서류 

⋅계약사본 2부

⋅B/L원본

⋅송장(Invoice) 2부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질증명서 2부

⋅CIF조건 하 보험서류

⋅수입화물허가증 원본

⋅관세 면제증명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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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리 부서에서 제출한 허가문서 원본

⋅선적통지

⋅위험화물의 경우 위험품품질증명서 제출

� 대리인은 위탁인이 제출한 서류, 증서를 접수, 화물이 도착하면 세관, 상검, 

동식물검역 등 관련부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신고를 하여 검사수속 

화물도착통지

� 항구에도착하여 연합검수 진행 후 3일 이내 항구기구에서 ‘해운수입화물 

도착통지서’ 화물업체에 송부. 화물업체는 화물도착통지서 접수

화물접수

� 대리인항구기구는 보험수속과 운송방식을 선택, 화물이 항구에서 출발 후 

위탁인 혹은 화물의 실수취사용인에게 통지하고, 최종목적지 도착 후 실수취

사용인은 화물을 점검

<수산물 수입 세부절차>

  (자료: http://www.nipic.com/show/3/92/0f148077702b94f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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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관 및 검역제도

통관 업무절차

통관 신고서 입력 및 세관신고

세관의 통관신고서 심사 및 ‘신고서접수거부 / 현장신고서접수 / 신고서접수통과’ 등 

결정

신고인 세관현장에서 신고서 접수

신고 세관 발급 세금납부서 근거 세금 납부

세관 현장 화물검사 실시

화물통과

통관 시 제출서류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송장(Invoice), 계약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선하증권)

수출 외환입금 확인서(수출통관시)

수출입화물 허가증명서

가공무역화물은 가공무역안내지침 제출

감면세화물은 ‘면세납부증명’ 제출

대리통관위탁서

기타 서류

통관비용의 구성

수입통관 관련비용

� 통관비

� 3항7) 검사비

� 3항 검사 서비스비

7) 3항: 동물검역, 상품검험, 위생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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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 검사검사비(3항검사검사시발생)

� 상검비

� 상검 서비스비

� 세관검사 서비스비(세관검사시 발생)

� 세관검사 장소비(해운수입세관검사시 발생)

� 세관검사 박스개봉비

� 세관검사 박스밀봉비

� 신고서반려비

위생증명

수출국가 및 지역의 관방 대중국 수출수산물검사검역증명서는 ‘수입수산물수

출국가(지역)관방검사검역증서기본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질검총국의 

인증을 받아야 함 

수입수산물기업은 수출국 주요관리기구의 위생･건강증서와 원산지 증서, 검험

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위생증서를 제출함으로 제품의 합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중국정부와 위생협의를 체결한 국가(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의 수산물

원료 출처는 중국에서 승인하는 해외기업 혹은 선박이어야 함

� 가질검총국총국과 대중국수출수산물검사검역증명서 인증 수출국가와 지역

⋅아시아(8개) : 베트남, 태국, 한국, 파키스탄, 미얀마, 일본, 필리핀, 터키

⋅유럽(10개)  :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미주(7개)   : 미국, 캐나다,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대양주(2개) : 호주, 뉴질랜드

� 증서상 표기사항

⋅품명(학명포함), 원산지, 생산방식, 가공방식, 생산가공업체명칭 및 등록번호, 

증서발급부서 운송도구명기(선박명, 항공편, 컨테이너번호 등), 밀봉번호, 

선적인, 수령인, 수량･중량, 생산일자 등

⋅검사검역증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관방 날인 및 관방 검사인원의 서명이 

있어야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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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산물 별로 검사검역증서 원본이 필요하며 증서용어는 반드시 중문, 

영문대조 혹은 중문과 영문 및 기타 외국어 대조로 되어야 함

주의사항

해관업무처리기한

� 수입 외환지불증명은 수입화물 통관 후 5근무일내 발급하며 수출환급세, 

외화수금증명은 세관이 청결적하서 수령 후 5근무일내 통관신고서 정상 

처리완료 후 발급함 

기타

� 수입자는 ‘현장신고서접수’ 혹은 ‘신고서접수통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세관현장에서 신고서제출 수속을 받아야 함

수입수산물 검사검역

검역신고

� 수입수산물의 검역신고는 ‘출입경검사검역신고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전산 상 

검역신고는 ‘출입국검사검역전자검역신고관리방법(시행)’에 따라 수행함

� 화물주는 반드시 제품 입국 전 혹은 입국 시 입국세관 검사검역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무역계약서 중 대외 배상증거조건이 있으면 배상유효기간 전 즉 

20일내 검역신고 하여야 함

� 세관 이전 화물은 입국세관에서 신고하고 지정한 장소에 도착 후 지정지 

검사검역기관에 검역 신고함 

검역자료의 제공과 심사

� 검역자료의 제출 

⋅화물주인 혹은 대리인은 검사 신고 시 반드시 유효한 수출국가, 지역에 관방 

검역증서원본, 원산지증명, 무역계약, 신용장,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B/L 등을 제출해야함

⋅포장제품은 ‘수입식품라벨심사증서’를, 대리 신고는 ‘대리검역신고위탁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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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고자료의 심사

⋅검역신고서에 정확히 입력하고 첨부한 증빙은 전부 유효해야함. 수정 불가 

⋅수출국의 관방검사검역증명서에 인장 및 서명은 필수임. 내용은 총국31호 

법령의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함. 부합 시에 검역신고가 가능하며 ‘입국화물

통관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입국화물통관서’ 4장 전부 제출함

� 첨부자료 미비 시 처리방법

⋅수출국가 혹은 원본 지역관방검사검역증명서가 없거나 검사검역증명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송조치나 폐기처리 함

⋅포장한 제품이 수입식품상표심사증명서 취득하지 못할 경우 ‘수입식품상표

심사증명서’를 취득 한 후 검사신고가 가능함

검사검역

� 현장검사검역

⋅반드시 하역 전 진행하며 지점은 일반적으로 부두 혹은 회사 창고 내이고 

장소는 반드시 청결하고 오염이 없어야 함

⋅현장 검사검역 내용 (화물주인 혹은 운송인에게 관련되는 현황 파악) : 운송 

기본상황, 화물작업 및 하역상황, T/S(transshipment,환적) 접안 부두, 화물작업 

및 항해시의 날씨, 앞 항차의 화물 상황, 창고정리, 소독상황, 독성이 있는 

화물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확인

� 운송기구의 검사

⋅컨테이너 넘버, 씰 넘버, 냉동 창고(컨테이너)의 냉장온도 기록상황, 물이 스

며들거나 혹은 물과 기름이 새서 제품이 젖거나 변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포장검사

⋅검사제품의 포장여부

⋅포장자재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

⋅포장 물은 정결 및 견고하고 곰팡이 생긴 여부와 파손, 오염 등 확인

⋅포장 물에 명확한 중/영문 표기 여부

⋅표기제품 명칭, 규격, 생산지, 생산일자, 유효기간, 상표표기, 등록번호, 목적지 

등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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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증명과 맞는지 확인, 포장한 수산물의 표기요건 부합여부 확인하고 

법규의 포장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 

� 제품검사 

� 해충번식이 용이한 건조제, 염･건 수산물, 목재 포장은 식물 검역 

� 규정에 따라 견본을 추출 

� 상황에 따라 제품 운수도구의 유관되는 부위, 선적용기, 외부포장, 바닥재료, 

오염한 장소 등 소독 처리 

현장 검사검역 처리 

� 폐기 혹은 반송 조치하는 경우

⋅화물증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량, 무게가 신고와 다를 경우

⋅명확히 중･영문 표기가 있는 외부포장 및 무독, 무해한 내부포장, 무 포장 

혹은 포장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포장이 완전히 파손되고 오염 되었을 경우

� 제품이 완전히 변질 되었을 경우 하차를 금지하고 바로 밀봉하여 평가결과

확정을 대기하고 관련되는 증명서 제출 후 제품에 대해 폐기처리 및 무해화 처리 

� 위해성 있는 해충을 발견하거나 혹은 생활해충의 표준을 초과하면 하차를 

금지하고 즉시 밀봉하고 해충을 훈증처리 

� 금지된 입국물을 포함하거나 기타 이상 물질 발견 시 폐기 및 무해 화 처리 

� 국가질량검사총국에 기타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처리 

� 검사검역이 합격되면 운수도구의 하차 동의하고 검사검역기구 검사하는 

지점에 수산물 저장지에 저장. 하차하는 현장에서 감독진행하고 검사검역기관 

허락 없이는 임의 이동 불가

표본 추출

� 표본 추출은 현장검사 검역 시 혹은 제품창고에 하차 후 진행

�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추출표준과 방법으로 진행

⋅GB/T18088－2000으로 대표되는 표본 추출하고 화물≤100톤의 7건 표본 

추출하고 101－250톤의 8건 추출하고 >10000톤은 최고로 10건 추출하고 매건 

표본100－500그램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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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물, 동물제품 검역표본 추출 관리방법 및 표본추출 표준규정에 

의거하여 대표 표본 추출. 매건 총중량의 0.05% 추출하고 매건 최저로 추출량이 

500그램, 최고로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음

실험실 검사검역

� 실험실에서 감각기관 검사검역 진행(냉동한 물품을 해동하고 진행). 검사

항목은 주로 선도, 색상, 외부형태, 조직형태, 냄새 등을 통한 검사로 변질 여부, 

유독유해물의 오염정도 여부를 확정하게 됨

� 위험 분석 완료한 기초에 본격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함

� 검사항목 기준

⋅관련되는 규정의 근거와 ‘위험Risk조기경보통보’상 규정한 내용을 검사검역

⋅수입한 수산물의 품종, 용도, 생산지, 생산업체를 근거로 양식종류의 수산물 

혹은 어획종류의 수산물인지 판단하고 입국 후 식용에 판매 혹은 자재가공 

등에 따른 검사항목을 선택

⋅과거 검사실적, 기타 항구 검사실적 및 국외 유관정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함

�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주로 아래와 같음.

⋅미생물항목: 세균의 총 개수, 대장균(coliform), 살모넬라(salmonella),병원성 

대장균,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리스테리아(monocytogenes) 및 기타 

세균 등

⋅양식용 약물: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옥솔린산(oxolinic acid),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설폰아마이드(sulfonamides), 니트로퓨란(nitrofurans),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등

⋅잔류농약: 유기염소(organochlorine), 유기인제(organophosphorus) 등

⋅환경 오염물: 납, 카드뮴, 비소(arsenic), 수은, 메틸수은(methylmercury), 폴리

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첨가제 : 아황산(sulphite),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포름알데히드(formal 

dehyde) 및 기타 방부제 등

⋅기타항목: 히스타민(생선), 어패류 독소(조개), 기생충(생선, 고래회충

Anisakis등),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퍼플 크리스탈(Purple crysta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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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정과 처리

� 검사검역으로 위험성 해충, 유독유해물질 및 기타 이상상황 미 발견으로 검사

검역을 합격하면 ‘입국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고 판매, 가공, 사용 허용 

� 위반 시 반려 혹은 폐기처리하고 관련되는 규정으로 처리함

⋅위험성 있는 해충이 들어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발견 시 ‘검사

검역처리통지서’와 ‘수의사위행증서’를 발급, 화물주에게 통지하고 무해화 

처리를 감독함. 무해화 처리 후 합격하면 사용가능하며 무해화 처리불가 나 

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할 경우 반려 혹은 폐기 처리 

⋅제품이 기변질, 유독유해물질을 발견, 농업 및 동물 치료약 잔존물질이 

표준을 초과하고 제품 오염 시 반려 혹은 폐기 처리함. 그리고 ‘검사검역

처리통지서’와 ‘수의사위생증명서’를 발급

⋅식물검사검역하여 위해성 있는 해충, 생활해충의 표준을 초과하면 해충을 

훈증처리 후 ‘훈증/소독증명서’ 발급

⋅항구별 하역 시 본 항구하차부분의 검사검역정황을 바로 각 해관항구의 

검사검역기관에 통보함. 그리고 ‘입국제품검사검역정황통지서’을 발급

⋅국가질량검사총국에 기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처리

증명서 작성 및 발급

� 증명서 용어는 ‘수출입검사검역발급관리방법’에 맞게 작성

� 증명서 발급(상품검사국)은 ‘수출입 검사검역 발급관리 방법’에 의함. 증명서 

내용은 검사를 실행하는 직원이 작성하고 책임자가 심사하고 위임서명 혹은 

관방수의사 심사 후 발급 

검사검역 감독의 역할

� 현장감독: 현장소독, 해충 훈증, 위험성해충의 처리 등 진행과정을 감독 

� 수입수산물 저장하는 창고의 평가 기록을 진행하고 감독관리 

� 검사검역부서는 모든 수입수산물 저장하는 창고의 평가를 진행 및 기록. 

(기록자격을 취득한 저장창고에만 수입수산물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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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수산물 및 수산물제품

어류, 갑각류 0.5

GB5009.12
패류, 두족류 및 기타 수산물 1.0

수산물제품(건조해파리, 건조패류 제외) 1.0

건도해파리, 건조패류 2.0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수산물 및 수산물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어류통조림 제외) 0.1 GB5009.15

어류 통조림 0.2

갑각류 0.5

패류 및 두족류 2.0

위생규정

중국에 수출한 식용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 혹은 지역관방 검사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위행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출한 수생동물이 아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

� 야생으로 어획 혹은 정부에 등록된 양식장

� 크리스탈 바이올렛, 말라 카이트 그린, 옥소린(oxolinic)산, 클로람페니콜

(chloramph -enicol), 호르몬 및 기타 약물, 다른 약물 잔류물과 비소, 수은, 

카드뮴, 납 및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중국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 수출 전 표본 추출하여 대장균(O157), 살모넬라균, 리스테리(monocytogenes),

장염 비브리오균, 장염 콜레라(cholerae(O1, O139))등 기타 병원성 미생물과 

어패류 독소 (Paralyzing shellfish PSP≤4MU/g, diarrhetic 어패류 독소는 DSP≤

0.05MU/g,예를 들면 수입한 수생동물이 이매패류(Bivalves)에 속하면 본내용을 

추가)가 발견되지 않을 것

� 수출 전 치료를 검사하여 전염병이 없고 기생충병 치료 증상이 없음

� 식용 적합

입국 시 입국항구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과 감독을 진행함

수산물 오염성분 허용기준

<납의 허용량 지표>

<카드뮴의 허용량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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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유형
식품분류

번호
식품명칭/분류 최대사용량(g/kg) 비고

1 Nisin 방부제 09.04 숙수산물(직접사용가능) 0.5 ——

2 SDA 방부제 09.04 숙수산물(직접사용가능) 1.0 ——

<수은의 허용량 지표>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총수은"iHg"j 메틸수은

수산물(육식어류제외) —— 0.5(신선상태)
GB5009.17

육식어류(상어, 참치 등) —— 1.0(신선상태)

<비소의 허용량 지표>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수산물 총비소(Hg) 메틸비소

어류 —— 0.5(신선상태)
GB/T 5009.11

패류,갑갑류, 두족류 및 기타 수산물 —— 1.0(신선상태)

<크롬의 허용량 지표>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수산물 2.0 GB/T 5009.123

<N-니트로소아민 허용량 지표>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g/kg)

검사방법

N-Nitrosodimethylamine

수산물 4 GB/T 5009.26

<폴리염화비페닐 허용량 지표>

식품유형/명칭 제한량(Mls)/(mg/kg) 검사방법

수산물 및 제품 0.5 GB/T 5009.190

*폴리염화비페닐은PCB28"APCB52"APCB101"APCB118"APCB138"APCB153과PCB180의 총합

수산물첨가제 표준

<수산물 사용가능 첨가제 목록 및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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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유형
식품분류

번호
식품명칭/분류 최대사용량(g/kg) 비고

3 GTP

항산화제 09.03 수산물 반제품 0.3

유지 중 

카테킨으로 

계산

항산화제 09.04 자숙수산물(직접사용가능) 0.3 � �

항산화제 09.05 수산물통조림 0.3 � �

4 BHA 항산화제 09.03.04 풍건, 화건, 압착건조 등 수산물 0.2
유지 중 

함량을 계산

5 BHT 항산화제 09.03.04 풍건, 화건,압착건조 등 수산물 0.2
유지중 

함량으로 계산

6
푸마르산

일나트륨
산도조정제 09.0

수산물 및  제품(어류, 

갑각류,패류,연체류,계피류등

수산물과 제품) 

"i09.01신선수산물은 제외"

생산수요에 근거 

적정량 사용
——

7
감초항산

물
항산화제 09.03.02 염제 수산물 0.2

감초산으로 

계산

8
4-Hexylr

esorcinol
항산화제 09.01

신선수산물

(새우류에 한정)

생산수요에 근거 

정적량 사용

잔유량≤1mg/

kg

원산지제도

일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화물의 생산지, 제조지의 증명

문서로 국제무역에서 화물의 원적을 증명하는 증서임. 수입 국가는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에 관세를 부과

수산물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원본과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 B/L(선하증권), 포장리스트(Packing list), 송장(Invoice)를 

수입세관의 검사/검역기구에 제출하여 검사신고를 해야함

세관이 수입화물의 원산지 심사를 위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화물의 수출국가 관련기관에 원산지 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화물 혹은 포장에 표기한 원산지와 판정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동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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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간 수산물검역제도 협의사항

2001년 중국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과 대한민국해양수산부는 ‘한중수출입수산

물위생관리협의’를 체결하였으며 협의는 2001년 7월 1일부터 한중양국 수산물은 

통일적인 품질, 안전, 위생표준을 실시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양국의 수산물가공수출업체는 각각 본국의 검사검역부문에 등록한 후 

상대방 국가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됨

통관 거부 시 제재조치

수입수산물이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시 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행.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 항목에서 불합격 시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검사검역을 통하여 합격한 상품은 판매 및 

사용가능. 당사자가 클레임증명 등 기타증명을 요구 시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증명 발급

아래의 경우는 반품 혹은 폐기처분

� 수입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품으로 유효한 동식물검역허가증이 없는 

경우

� 수산물생산기업등록을 해야 하는 생산업체가 중국 측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유효검사검역증서가 없는 경우

� 건강, 안전과 환경보호항목 불합격한 경우

7. 수산가공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 규정

법률에 의한 필수 표시 - 중/영문표기

수입수산물포장은 ‘수입수산물포장기본요구’에 부합하고 중문표기는 중국의 

수입포장식품라벨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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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상품명,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로트(lot)번호, 보관조건, 생산가공기업(선박)

명칭 혹은 일련번호

� 생산방식: 해수어획, 담수어획, 양식 등 포함

� 생산지역

⋅해양어획자의 어획해역, 담수어획자의 국가 혹은 지역, 양식생산물의 최후

양식단계 소재국가 혹은 지역 등 포함.

� 목적지 (중화인민공화국)

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

� 가공식품에 아래의 제품이 가공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배합 원료표 안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및 곡물제품(밀, 보리 등)

⋅갑각 동물 및 동물제품(새우, 게 등)

⋅어류 및 어류제품

⋅알류 및 알류제품

⋅땅콩 및 땅콩제품

⋅대두 및  대두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젖당 포함)

⋅견과 및 견과류제품

(자료: 위생부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

� 식품라벨에 이상반응을 일이키는 물질을 표기하도록 추천하는 규정은 국제적

으로 통행되는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

중국 신규 라벨링 규정(2012.4월 시행예정) 

<포장식품 라벨링규정 개요> 

◦ 중국 정부는 ’11.4.20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12.4.20부터 시행하기로 함

◦ 동 기준은 ’04년 발표된<예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하거나 추가, 삭제한 것이나 

대체적으로 기존 내용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여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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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수출 한국식품 유의조항8) 

중문표기 규범화

� 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며,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써야함

� 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기존)

� 생산일, 유효기한 표시는 붙이거나 추가인쇄하거나 고쳐서는 안 됨(기존)

* 기존 규정이지만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유의가 필요한 조항

* 현재 한국산 식품을 포함한 많은 수입식품들이 (우)측 사진과 같이 중문 

제품명 및 유효기한(保质期)을 표기하지 않고 별도표기를 하고 있음. 단, 

한국만이 아닌 다수의 수입식품이 모국어 표기를 크게 하고 있어 단기간 내 

관리강화 여부는 불투명 함

<상품명 표기의 올바른 사례(좌) 및 다수 수입식품 사례(우)>

  
중문명 및 라벨링의 올바른 표기 중문명 및 날짜 별도표기 

제조상 및 법인연락처 세부정보 표기(수정)

� 경소상 외에 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는 제조상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 표기

하되 주소는 시급(市级)으로 표기하고 연락처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연락처 중 

한 개 이상 표기

� 제조상이 법률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회사 및 생산지일 경우 속한 그룹(법인)의 

명칭, 주소와 산지를 표기

예방, 치료효과 관련 내용 표기 금지(신규)

� 예방, 치료효과 및 비보건식품의 보건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8) 신규 발표한 조항 중 아래의 규정은 한국 수출업체들이 대중 수출 시 유의해야 할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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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표기 구체화(신규)

� 대포장에 낱개 포장이 들어 있는 경우 대포장과 낱개포장 수량 및 중량 관계 

명기

낱개포장 라벨링 표기 실시(신규)

� 낱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대포장 제품은 대포장 외에 낱개포장마다 라벨표기 

필요

과민반응(알러지) 유발성분 표기 추가(신규)

유효기간 준수강화

� 유효기한 초과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먹을 수 있다는 내용 삭제

  * 대부분의 한국식품에는 동 내용 표기가 없으나 참고바람

8. 기타 비관세무역장벽 및 수산물 통관 시 주의사항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수산물에 대한 것으로 수입수산물은 합법적인 어획증명이 

있어야 함. 해양어획 수산물제품 원료의 원산지는 어업행정주관부서에서 허가한 

어획수역과 어선이어야 함

IUU법규의 제품범위

대상 수산물

� 가공 혹은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 EU에 수출하거나 EU에서 기타지역으로 수

출하는, 및 제3국에서 EU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다시 EU로 수출하는 

모든 해양어획수산물에 해당됨

� 단, 다음 품목은 IUU법규와 어획인증방안범위내이 속하지 않음 

⋅담수어, 치어 혹은 유충으로부터 획득한 수산물, 관상어, 활 굴, 활 혹은 

신선･냉장 비단 가리비, 신선 혹은 냉동 기타 가리비, 홍합, 달팽이, 비해 

양에서 획득한 품목, 고급 포장한 연체동물(精致包装的软体动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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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의 검사신고 요구

EU로부터 오는 모든 해양어획 수산물은 ‘어획증서’와 ‘재수출증서’를 제출

하야하며 ‘진경수산물어획증서심사삭제목록(进境水产品捕捞证核销清单)’을 

작성해야 함. ‘재수출증서’는 EU가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 후 재 수출한 

제품에만 한하며 EU의 자격을 가진 기구에서 발급

EU로부터 온 기타 수산물은 ‘수입수산물분류설명(进口水产品归类说明)’을 

제출해야함 

기타국가와 지역에서 온 해양어획수산물로 가공 후 EU로 재수출하거나 직접 

재수출코자 하는 경우 ‘어획증서’를 제출하고 ‘어획증서심사삭제목록’을 작성

해야 함

기타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온 해양어획수산물로 가공 후 혹은 직접 EU로 재수출

하지 않는 경우 ‘비EU수출어획수산물(가공원료)성명’을 제출해야 함

기타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온 기타수산물은 ‘수입수산물분류설명’을 제출해야 함

‘어획증서’, ‘재수출증서’는 어획어선의 소속 국가, 어획해역의 소속국가 혹은 

EU(재수출증명서)측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함

‘어획증서’, ‘재수출증서’중 제품에 대한 묘사, 품종, 제품코드, 어획구역 및 일자, 

중량, 선기국가 관방정보 등은 ‘위생증서’와 부합되어야 함

‘비EU수출어획수산물(가공원료)성명’을 제출하여 EU로 수출하지 않는다고 

승낙하거나 ‘수입수산물분류설명’을 제출하여 IUU법규와 어획인증방안범위내 

제품이 아닌 것으로 심사된 제품은 상기 어획증명문서를 면제함 

‘어획증서심사삭제목록’은 1식2부로 최초 검사신고 후 ‘어획증서’와 ‘재수출증서’ 

원본에 부착함. ‘어획증서심사삭제목록’, ‘어획증서’, ‘재수출증명서’ 원본은 

심사허가 후 수입업체에서 보관하며 검사기구는 사본을 남겨 등록. ‘어획증서

심사삭제목록’ 수량이 심사 삭제 완료 후 검사검역기구에서 1부를 회수하여 

등록하고 수입업체에서 1부를 남겨 수출검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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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목별 수입정보

(1) 넙치(활)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22200

� 넙치(신선, 냉장)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40% 12% 0% 9%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0% 6.2% 2.4% 7.2%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 아태무역협정 :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 36개 특혜국 : 에티오피아, 베냉, 부룬디, 에리트리아,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 모잠비크, 르완다, 시에라리온, 술탄,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레소토,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동티모르, 예멘, 사모아, 

바누아투, 적도 기니, 몰디브, 앙골라, 세네갈. 하동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상태(신선, 냉장)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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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일본 - - 2 0.13 23 1.15 9 0.37

프랑스 - - - - 1 0.06 1 0.07

합계 - - 2 0.13 24 1.21 10 0.44

자료: 중국해관

해관통계에 따르면 ’09년부터 ’10년까지 활넙치의 HS 코드에 해당하는 활넙치 

제품의 수입량은 연간 1톤 이하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

국은 일본, 프랑스 임

(2) 넙치(냉동)

HS코드 및 품목명

� 03033200

� 넙치(냉동)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40% 12% 0% 8%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0% 8% 2.4% 7.2%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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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상태(신선, 냉장)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미국 162,823 103,536 126,218 90,695 160,265 107,846 84,946 52,494

러시아 18,601 16,498 10,382 9,862 15,599 13,469 6,544 4,033

아이슬란드 344 418 380 463 592 405 1,192 756

기타 15,289 12,845 13,179 8,803 17,216 10,700 5,042 3,310

합계 197,057 133,297 150,159 109,823 193,672 132,420 97,724 60,593

자료: 중국해관

냉동넙치는 활넙치와 달리 중국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등으로 특히 미국산의 수입량 점유율은 

70~80% 이상을 차지함

수입단가는 미국산 1.3~1.6달러/kg, 러시아산 1.1~1.4달러/kg, 아이슬란드 

0.8~1.6/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남

(3) 멸치(건조)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56300

� 멸치(건조, 염장, 염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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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80% 16% - 12%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6.4% 9% 3.2% 12.8%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훈제, 염장, 염수장)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아르헨티나 310 176 274 108 889 519 946 537

스페인 444 455 53 20 68 36 - -

칠레 - - - - 93 45 - -

기타 - - 18 5 - - - -

합계 754 631 345 133 1,050 600 946 537

자료: 중국해관

’08년 건조멸치는 스페인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였으나, ’09년부터 최근 3년간은 

아르헨티나 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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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칠레산 등을 소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르헨티나 산 

건조멸치의 수입량 점유율은 80% 이상에 달하고 있음 

(4) 굴(활)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71090, 굴(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70% 14% 0% -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5.6% 11.8% 2.8% 11.2%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라 계산)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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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프랑스 166 13 205 17 2,286 198 2,121 181

미국 315 61 368 58 745 117 456 65

한국 49 12 256 62 1,157 207 250 38

기타 196 36 783 124 1,632 213 434 49

합계 726 122 1,612 261 5,820 735 3,261 333

자료: 중국해관

굴(활)의 경우 프랑스산의 수입물량이 최근 3년간 급증하여 08년 대비 10년 

수입량은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수입단가 측면에서 프랑스산은 kg 당 11~12달러에 달해 수입액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국의 수입단가는 미국산 6~7달러/kg, 한국산 5.5~6.5달러/kg 

수준임

(5) 전복(활, 신선)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79191

� 전복(산 것, 신선, 냉장)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80% 14% 0% - 0%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5.6% 11.8% 2.8% 11.2%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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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라 계산)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 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호주 3,512 110 10,241 352 20,226 629 14,126 400

남아공 - - - - 115 4 262 8

뉴질랜드 - - - - 9 0.3 12 0.3

기타 3,016 93 937 29 41 6.7 2 0.7

합계 6,528 203 11,178 381 20,391 640 14,402 409

자료: 중국해관

전복(활, 신선)의 경우 호주산이 수입금의 98%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입점유율차지하며, kg 당 단가는 31~32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기타 수입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있음

(6) 해삼(활, 신선)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79199

�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산 것, 신선, 냉장, 전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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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70% 14% 0% -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5.6% 11.8% 2.8% 11.2%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멸종 위급 동물 수입 허가증(濒危物种

进口允许证)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라 계산)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멕시코 403 30 908 82 4,251 351 12,908 1,169

미국 10,636 476 12,837 575 18,564 833 9,675 435

캐나다 12,651 571 7,990 359 12,863 579 7,159 323

기타 5,337 2,100 4,014 1,521 6,825 2,901 3,966 2,452

합계 29,027 3,177 25,749 2,537 42,503 4,664 33,708 4,379

자료: 중국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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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활, 신선)의 경우 ’11년 5월 현재 수입시장에서 멕시코산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으로는 미국산의 수입액 점유율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입단가는 멕시코산 11~12달러/kg, 미국산 22달러/kg, 캐나다산 22달러/kg 

수준으로 멕시코산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해삼(냉동, 건조, 염수장)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79920

� 해삼(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80% 10% 0% -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4% - 8% 8%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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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 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아이슬란드 354 142 574 235 1,258 569 696 410

일본 2,877 97 2,441 42 7,066 31 583 3

캐나다 459 42 461 134 1,401 322 542 139

기타 1,515 298 529 59 1,342 131 318 72

합계 5,205 579 4,005 470 11,067 1,053 2,139 624

자료: 중국해관

해삼(냉동, 건조, 염수장)의 경우 ’11년 5월 현재 수입국별 수입액 점유율이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량 점유율은 아이슬란드, 캐나다, 일본 순으로 

나타남

수입단가는 일본산은 ’08년 29달러/kg, ’09년 58달러/kg 수준에서 ’10년 227달러/kg, 

’11년 5월 현재 194달러/kg로 단가가 급증했으며, 그 밖에 캐나다산 4달러/kg, 

아이슬란드 산 1.6~2.4달러/kg 수준임

(8) 전복(냉동, 건조, 염수장)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79910

� 전복(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80% 10% 0% - 0%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4% 5.8% 2% -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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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라 계산)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호주 656 7 1,662 23 1,424 8 1,281 6

칠레 104 7 90 6 734 98 151 6

필리핀 12 3 - - - - 48 1

기타 195 31 390 34 859 19 62 2

합계 967 48 2,142 63 3,017 125 1,542 15

자료: 중국해관

전복(냉동, 건조, 염수장)의 경우 ’11년 5월 현재 수입국별 수입금액 점유율은 

호주산이 8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칠레, 필리핀 산 등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단가는 호주산은 72~213달러/kg 수준으로 단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밖에 칠레산 14~25달러/kg, 필리핀산 4~48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나 

기타 수산물 대비 단가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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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미국 1,149 259 46 18 - - 1,763 882

그린란드 1,914 427 1,586 481 2,992 702 333 111

인도네시아 - - - - - - 297 16

(9) 붉은 대게살(밀폐용기)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16051000, 게(조제, 저장처리)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90% 5% 0% - 17%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2% 0% 0% 0%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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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기타 10,525 1,830 1,037 236 4,431 1,322 199 36

합계 13,588 2,516 2,671 735 7,423 2,024 2,592 1,045

자료: 중국해관

붉은 대게살(밀폐용기)의 주요수입국은 미국, 그린란드, 인도네시아 등이며, 

특히 미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1년 5월 현재 68%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수입단가는 미국산 1.9~4.4달러/kg, 그린란드 산 3~4.4달러/kg, 인도네시아 산 

18달러/kg 수준으로 미국산의 가격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10) 붉은대게살(냉동)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03061490

� 기타 게(냉동)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70% 10% 0% -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4% 5.8% 2% 8%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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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가공방법(건조, 염장, 염수장, 껍질 있음, 껍질 없음, 

찜, 삶음),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규격 및 사이즈  3. 지방함량(중량에 따

라 계산)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미국 25,906 5,773 16,774 4,754 12,486 3,894 28,290 3,380

러시아 19,415 6,984 17,734 5,681 5,890 2,542 2,945 667

북한 115 36 136 69 1,662 589 1,926 777

기타 71,356 19,483 58,997 16,204 65,028 16,820 5,540 1,367

합계 116,792 32,276 93,641 26,708 85,066 23,845 38,701 6,191

자료: 중국해관

붉은 대게살(냉동)의 경우 주요수입국은 미국, 러시아, 북한 등이며 ’11년 5월 

현재 미국산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수입단가는 미국산 4.4~8.3달러/kg, 러시아산 2.7~4.4달러/kg, 북한산 2.4~3.1

달러/kg 임

(11) 조미 김

관세정보

HS코드 및 품목명

� 12122041

� 김(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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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관세율

기본 최혜국 36개 특혜국 아태무역협정 수입증치세

70% 15% 0% 7.5% 13%

FTA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페루 중국-아세안

6% 7.5% 3% 12.5% 0%

자료: 천하관세(http://www.gtariff.com/)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

수입 시 필요서류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수입 검사･검역요구

� 수입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 검역, 수입식품위생 감독･검사

통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세관의 요구

� 상품명 : 1. 품목명  2. 상태(활, 신선, 냉장, 냉동)

수입금지 품목 여부

� 수입허가 품목임

수입통계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5월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한국 268 46 390 38 339 51 29 5.7

일본 128 9 - - - - - -

기타 79 10 61 8 23 3 1 0.1

합계 475 65 451 46 362 54 30 5.8

자료: 중국해관

조미 김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과 일본이며, ’09년부터 한국산의 수입시장 점유

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입단가는 한국산은 5~5.8달러/kg, 일본산은 14.2달러/kg(’08년 기준)로 평균수입

단가는 5~7.3/달러kg 수준으로 나타남



aT 농수산물유통공사 ≪ 175 ￭￭￭

중    국

10. 수입 사례

수입바이어, 포워더 면접조사

수입 및 통관사례

� 수산물 수입바이어 및 상해 수산물 통관전문업체에 따르면 중국 내 수산물 

수입은 원산지 증명서와 위생증 두 가지 서류가 필수적이므로, 동 서류가 

구비되고 품목별 중금속, 균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통관 시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는 요구되지는 않고 있음

수입자 애로사항

� 바이어 면담결과 중국 수산물 수입 시 관건은 가격경쟁력으로 신선농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 시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비교할 때 수산물 수입에 

따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라벨링 사례, 포장조건

� 수산물 제품 라벨링은 목적지, 중량, 품명, 학명, 원산지, 생산규격, 보관온도, 

생산방식, 생산일자, 보존기한, 생산기업 및 기업 고유번호 등을 표기해야함

� 냉동대게의 라벨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라벨링 예시(냉동대게 제품)>

목 적 지

중   량

명   칭

학   명

원 산 지

생산규격

보관방법

생산방식

생산일자

보존기한

생산기업

기업코드

생산번호

자료: 上海利民冷冻海产批发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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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통관거절 사례 및 분쟁사례

� 2009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중국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수입반송

사례리스트 중 수산물 부분을 발췌한 결과 통관 거절 사례로 균수 및 중금속 

기준치 초과가 가장 많았으며, 라벨링 불합격 사례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남

� 통관 반송 품목 중 한국산 통관 불합격 사례는 건조 김(조미 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락총수 초과가 원인으로 대부분 소각되고 일부는 반송

되었음

� 또한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품목인 냉동오징어의 경우 한국산은 라벨링 불합격

으로 반송된 사례가 1건 있었으며, 태평양군도산(리스테리아균 검출), 인도산

(비소기준치 초과), 말레이시아산(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검출), 이란산(살모

넬라균 검출) 등이 통관 불합격하여 반송 혹은 소각처리 됨 

<2011. 10월 현재 중국 수산물 주요 통관 불합격 사례>

구 분 2009 2010 2011.6

불합격

사유

균수초과 

및 검출

균락총수 초과,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비브리오균 등 

검출

리스테리아균, 기생충, 

말라카이트그린, 대장균, 

균락총수 초과

말라카이트그린, 대장균, 

리스테리아, 비브리오균, 

균락총수 초과

중금속, 

화학물질 

검출

납, 포름알데히드, 불소, 붕산, 

비소, 카드뮴, 아연

이산화황, 메틸수은, 비소, 

카드뮴, 붕산 등

포름알데히드, 비소 아황산염, 

납 등

기타

라벨링 불합격

수입허가증 미비

유통기한 초과

라벨링 불합격

냄새이상, 변질

통관서류 생산일자 불일치

라벨링 불합격

유통기한 초과

포장팽창

동식물반입검역허가증 미비

주요품목

상어지느러미, 건어물,

건조 김,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등

냉동갈치, 냉동대구,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냉동청어 등

대서양 연어, 김,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미역 등

주요국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니, 

태국, 인도, 미국 등

인니, 한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노르웨이, 한국, 칠레,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조치결과 소각 및 반품

자료: 중국국가질검총국, 세부내역 붙임1 파일 참조

수입허가제 및 등록제

� 중국으로 수입이력이 없는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허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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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균수 초과나 기타 원인 등으로 인해 한시적

으로 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함 

운송관련 정보

한국의 주요항구에서 중국의 각 항구별 FOB의 20ft 냉장 컨테이너 운송비 및 

주요 도착항 운송기간, 주기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달러)

구분 출발항 도착항 해상운임 운송기간 항차(Weekly)

Ferry

인천

청도 1,000 2일 5 회

위해 1,000 2일 2 회

연운항 950 2일 2 회

평택

청도 1,000 2일 3 회

위해 1,000 2일 2 회

연운항 950 2일 2 회

(단위: 달러)

구분 출발항 도착항 해상운임 운송기간 항차(Weekly)

정기선

부산

천진 450 2일 6 회

청도 450 2일 6 회

상해 450 2일 6 회

연운강 700 2일 2 회

심천 850 2일 6 회

인천

천진 550 2일 6 회

청도 550 2일 6 회

상해 550 2일 6 회

심천 1,200 2일 4 회

광양

천진 500 2일 2 회

청도 500 2일 2 회

상해 500 2일 3 회

연운강 700 2일 2 회

심천 850 2일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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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제도

냉동/냉장 운송관련 기타 주의사항 

� 운송 기간 전체에 대한 온도 유지에 유의해야 함. 보통 B/L 상에 화주가 요구

하는 온도를 명시하는데 아래의 전 구간에 대한 온도 유지가 필수임

선적지 내륙운송→선적지 CY→선적→해상운송→하역→ 도착지 CY→내륙운송→고객사

� 각 단계별 이동시 약 1~2시간 정도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어 온도 유지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선적지/도착지 내륙 운송 부분에 대한 온도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단, 냉동/냉장 컨테이너는 밀폐, 특수 컨테이너 이므로 약 2시간 

정도는 온도 유지가 가능함

� 내륙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냉동/냉장 전용 트랙터가 있는데, 전용 

트랙터가 아닐 경우 냉동･냉장 장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를 탑재 한 후 

운송 

� 후진국에서 냉동･냉장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단계별 더욱 철저한 온도관리가 

필요하며 냉동･냉장 전용 트랙터나 냉장설비를 부착했을 경우 일반 운송 

대비 약 20% 이상의 유류대가 추가로 발생 됨 

� 최근에는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온도를 GPS나 무선 냉장장비를 통하여 실시

간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분쟁사례

� 화물이 도착한 후 컨테이너 문을 개봉했을 때, 제품이 녹았다가 다시 얼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 운송구간에 대해 어디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임 

� 이럴 때 화주의 입장에서는 ‘국제해상운송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을 

청구하는데, 보험 회사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험료가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비싼 편임. 전체 운송 간에 대해 1개 포워더가 

운송 했을 경우는 해당 포워더가 배상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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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산물수입관련 기관명칭

기관명칭 기능직책 비고

중국세관

수출입운송기구,화물,휴대물품, 우체물품 및 

기타물품의 감독관리 

관세 및 기타세금 징수 

밀수수색 세관통계 및 기타세관업무

상품 HS코드

수출입통계

세관통관

세금감면 등

국가질량감독검사

검역총국

품질, 계량, 출입경상품검사, 출입경위생검역, 

출입경동식물검역, 수출입식품안전 및 인증인가, 

표준화 등 사업

행정집법기능의 국무원 직속기구

출입경위생검역표준 

수출입식품안전 및 인증인가

상무부

수출입상품관리방법 및 수출상품목록 연구 제정, 

수출입쿼터계획 조직 및 실시, 쿼터확정, 허가증발급 

수출입상품쿼터입찰정책 제안 및 집행

허가증

수출입쿼터,

수입관세쿼터

중국국가표준관리

위원회

국기표준화관리위원회는 통일적으로 중국의 표준화 

사업을 관리하는 주관기구

표준화법률, 법규와 규장제도 

전국조직기구대마와 상품코드 

국가표준의 통일적인 심사, 

허가, 번호 발표

중국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의 인증인가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관기구

인증인가와 합격평정의 

감독관리제도, 규정 인증표기 

합격평정절차와 기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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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명  칭 최혜국세율 증치세율

0301 Live fish）

0301.1000 Ornamental fish） 17.5 13

03011000.10
Ornamental whale shark(Rhincodon),man-eating 

shark(Cacharodon),basking shark(Cetorhinus))
17.5 13

03011000.20 Ornamental red arowana(Scleropages Formosa 17.5 13

03011000.30 Ornamental mullet(Myxocyprinus) 17.5 13

03011000.40 Ornamental sea horse(Hippocampus 17.5 13

03011000.50 Ornamental pirarucu(Arapaima 17.5 13

03011000.60 Other Ormamental endangered fish 17.5 13

03011000.90 Other Ornamental fish 17.5 13

Other live fish; 

Trout(Salmo trutta,Oncorhynchus mykiss,Oncorhynchus 
aguabonita,Oncorhynchus gilae,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110 ——-Fry： 13

0301.9190 ———other 10.5 13

——Eels(Anguilla marmorata

0301.9210 ———fry 13

03019210.10 Fry of marbled eels(anguilla marmorata) 13

03019210.20 European fry eels 13

03019210.90 other fry eels 13

0301.9290 ———Other 10 13

03019290.10 Marbled eels(anguilla marmorata 10 13

03019290.20 European eels 10 13

03019290.90 Other live eels 10 13

—-Carp

0301.9310 ———Fry 13

03019310.10 Endangered carp fry 13

03019310.90 Other carp fry 13

0301.9390 ———Other 10.5 13

03019390.10 Endangered live carp 10.5 13

03019390.90 Other live carp 10.5 13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0301.9410 ———fry 13

붙임 2 수산물 HS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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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명  칭 최혜국세율 증치세율

0301.9490 ———other 10.5 13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0301.9510 ———Fry 13

0301.9590 ———Other 10.5 13

——Other

———Fry

0301.9911 ————Of perches 13

0301.9912 ————Of sturgeon 13

0301.9919 ————Other 13

03019919.10 Other endangered fry 13

03019919.90 Other fry 13

———Other

0301.9991 ————Tilapia 10.5 13

0301.9992 ————Puffer fish 10.5 13

0301.9999 ———- Other 10.5 13

03019999.10 Other endangered live fish 10.5 13

03019999.90 Other live fish 10.5 13

03.02
Fish,fresh or chilled,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No.03.04:

—Salmonidae,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1100

——Trout(salmo trutta,oncorhynchus mykiss,oncorhynchus 
aguabonita,oncorhynchus gilae,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12 13

——Pacific salmon,Atlantic salmon,and danube salmon

0302.1210 ———Atlantic salmon 10 13

Pacific salmon(oncorhynchus keta,oncorhynchus 
tschawytscha,oncorhynchuskisutch,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and danube salmon(hucho hucho
10 13

0302.1900 ——Other 12 13

03021900.10
Sichuan tamen(hucho bleeken)(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1900.20 Brachymystax lenck(clining lenok) 12 13

03021900.90 Other salmon,(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Flatfish(pleuronectidae,bothidae,cynoglossidae,soleidae,scop

hthalmidae and citharidae),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2100 ——Halibut(reinhardtius hippoglossus stenolepis 12 13

0302.2200 ——Plaice(pleuronectes platessa) 12 13

0302.2300 ——Sole(solea spp.) 12 13

0302.2900 ——Other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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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명  칭 최혜국세율 증치세율

—Tunas(ofthe genus thunnus),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euthynnus(Katsuwonus)pelamis)excluding livers and 

roes):

0302.31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thunnus alalunga

0302.3200 ——Yellowfin tunas(thunnus albacares) 12 13

0302.33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12 13

0302.3400 ——Bigeye tunas(thunnus albacares) 12 13

0302.3500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12 13

0302.3600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coyii) 12 13

0302.3900 ——other) 12 13

0302.4000
—Herrings(clupea harengus,clupea pallasii),excluding livers and 

roes)
12 13

0302.5000
—God(gadus morhua,gadus ogac,gadus 

macrocephalus），excluding livers and roes):
12 13

0302.6100

——Sardines(sardina pilchardus,sardinops 
spp.)sardinella(sardinella spp.),brisling or sprats(sprattus 

sprattus))
12 13

0302.6200 ——Haddock(melanogrammus aeglefinus)) 12 13

0302.6300 ——Coalfish（pollachius virens) 12 13

0302.6400
——Mackerel(scomber scombrus,scomber australasicus,scomber 

japonicus))
12 13

0302.6500 ——Dogfish and other sharks) 12 13

03026500.10
Whale shark(rhincodon),man-eater shark(carcharodon),basking 

sharks(cetorhinus),(excli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500.90
Other dogfish and other sharks(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600 ——Eels(Anguilla spp.) 12 13

03026600.10 marbled eels(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600.20 European eels(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600.90 Other eels(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700 ——Swordfish(xiphias gladius) 12 13

0302.6800 ——Toothfish(dissostichus spp.) 12 13

——Other): 12 13

0302.6910 ———Scabber fish(trichurius) 12 13

0302.6920 ———Yellow croaker(pseudosicaena) 12 13

0302.6930 ———butterfish(pamus） 12 13

0302.6940 ———Tilapia) 12 13

0302.6950 ———puffer fish) 12 13

0302.6990 ———other)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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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6990.01 perch(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990.10
other endangered fish(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6990.90 other fish(excluding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2.7000 —livers snd roes) 12 13

03027000.10 livers and roes of endangered fish,fresh or chilled) 12 13

03027000.90 其他鲜或冷鱼肝及鱼卵（other livers and roes,fresh or chilled) 12 13

03.03
fish,frozen,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No.03.04):

—pacific salmon(oncorhynchus nerka,oncorhynchus 
gorbuscha,oncorhynchus keta,oncorhynchus tschawytshcha, 
oncorhynchus kisutch,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1100 ——sockeye salmon(red salmon)(oncorhynchus nerka) 10 13

0303.1900 ——other) 10 13

—other salmonidae,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2100

——trout(salmo trutta,oncorhynchus mykiss,oncorhynchus 
clarki,oncorhynchus aguabonita,oncorhynchus 

gilae,oncorhynchus apache and oncorhynchus chrysogaster)
12 13

——Atlantic salmon(salmo salar)and danube salmon):

0303.2210 ———Atlantic salmon（salmo salar)) 10 13

0303.2220 ———danube salmon 10 13

0303.2900 ——other 10 13

03032900.10
sichuan tamen(Hucho bleekeri0，（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32900.20
(clinling lenok(Brachymystax lenck),（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32900.90
other salmon,（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other 

salmon,（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flatfish(pleuronectidae,bothidae,cynoglossidae,soleidae,scopht

halmidae and citharidae),excluding livers and roes):

—(Halibut(reinhardtius hippoglossus hippoglossus,hippoglossus 

stenolepis):

0303.3110 ———Greenland halibut) 10 13

0303.3190 ———Other 10 13

0303.3200 ——Plaice(pleuronectes platessa)) 12 13

0303.3300 ——Sole(solea spp.) 12 13

0303.3900 ——Other) 10 13

—Tunas(of the genus thunnus),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euthynnus(Katsuwonus)pelamis)excluding livers and 

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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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4100 ——Albacore or longfinned tunas(thunnus alalunga) 12 13

0303.4200 ——Yellowfin tunas(thunnus albacares)) 12 13

0303.4300 ——Skipjack or stripe-bellied bonito) 12 13

0303.4400 ——Bigeye tunas(thunnus obesus)) 12 13

0303.4500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12 13

0303.4600 ——Southern bluefin tunas(thunnus maccoyii) 12 13

0303.4900 ——其他（other) 12 13

—Herrings(clupea harengus,clupea pallasii),and cod(gadus 
morhua,gadusogac,gadus macrocephalus),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5100 ——Herrings(clupea harengus,clupea pllasii)) 10 13

0303.5200 ——Cod(gadus morhua,gadusogac,gadus macrocephalus)) 10 13

—Swordfish(xiphias gladius)and toothfish(dissostichus 

spp.),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6100 ——Swordfish(xiphias gladius) 10 13

0303.6200 ——Toothfish(dissostichus spp.) 10 13

—Other fish,excluding livers and roes):

0303.7100

——Sardines(sardina pilchardus,sardinops 
spp.)sardinella(sardinella spp.),brisling or sprats(sprattus 

sprattus))
12 13

0303.7200 ——Haddock(melanogrammus aeglefinus)) 12 13

0303.7300 ——Coalfish（pollachius virens) 12 13

0303.7400
——Mackerel(scomber scombrus,scomber australasicus,scomber 

japonicus))
10 13

0303.7500 ——Dogfish and other sharks) 12 13

03037500.10
Whale shark(rhincodon),man-eater shark(carcharodon),basking 

shark(cetorhinus),(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2 13

03037500.90
(Other dogfish and other sharks,(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2 13

0303.7600 ——Eels(Anguilla spp.) 12 13

03037600.10 (Marbled eels(anguilla marmorata),frozen) 12 13

03037600.20 （European eels（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2 13

03037600.90 (Other eels(Anguilla spp.)) 12 13

0303.7700 ——Sea bass(dicentrarchus labrax,dicentrarchus punctatus)) 12 13

0303.7800 ——Hake(merluccius spp.urophycis spp.) 12 13

——Other

0303.7910 ———Scabber fish(trichurius) 10 13

0303.7920 ———Yellow croaker(pseudosicaena) 10 13

0303.7930 ———Butterfish(pamus）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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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7940 ———Tilapia) 10 13

0303.7990 ———Other) 10 13

03037990.01 Other perch（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37990.10
Other endangered fish，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37990.90
Other fish,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excluding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3.8000 —Livers snd roes) 10 13

03038000.10 Livers and roes of endangered fish,frozen) 10 13

03038000.90 Other livers and roes,frozen) 10 13

03.04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whether or not 

minced),fresh,chilled or frozen):

—Fresh or chilled):

0304.1100 ——Swordfish(xiphias gladius) 12 13

0304.1200 ——Toothfish(dissostichus spp.) 12 13

0304.1900 ——other) 12 13

03041900.10
Fillets and meat of endangered fish,(whether or not minced),fresh 

or chilled)
12 13

03053000.90 Fish fillets,dried,salted or in brine(not smoked) 10 17,13

0305300090.1 Fish fillets,dried,salted or in brine) 13

0305300090.2 Fish fillets,dried,salted or in brine,taxed VAT by 17%) 17

—Smoked fish,including fillets):

——Pacific salmon（oncorhynchus nerka,oncorhynchus 
gorbuscha,oncorhynchus keta,oncorhynchus 
tschawytscha,oncorhynchus kisutch,oncorhynchus masou and 
oncorhynchus rhodurus),Atlantic salmon(salmo salar)and 

danube salmon(Hucho hucho)):

0305.4110 ———Atlantic salmon) 14 13

0305.4120 ———Pacific salmon and danube salmon) 14 13

0305.4200 ——Herrings(clupea harengus,clupea pllasii)) 16 13

0305.4900 ——Other) 14 13

03054900.10 European eels and its fillets,smoked) 14 13

03054900.20 Endangered fish and its fillets,smoked) 14 13

03054900.90 Other smoked fish and its filles) 14 13

—Dried fish,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0305.5100 ——Cod(gadus morhua,gadusogac,gadus macrocephalus)) 16 13

——Other):

0305.5910 ———Pipefish and hippocampi) 2 13

0305.5920 ———Sharks'fin)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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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5920.10

Sharks'fins of whale shark(Rhincodon),man-eater 
shark(carcharodon),basking shark(cetorhinus),dried,(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15 13

03055920.90 Other sharks'fins,dried,(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15 13

0305.5990 ———Other 16 13

03055990.10
Other endangered fish,dried,(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16 13

03055990.90 Other fish,dried,(whether or not salted but not smoked)) 16 13

—Fish,salted but not dried nor smoked and fish in brine):

0305.6100 ——Herrings(clupea harengus,clupea pllasii)) 16 13

0305.6200 ——Cod(gadus morhua,gadusogac,gadus macrocephalus)) 16 13

0305.6300 ——Anchovies(Engraulis spp.) 16 13

——Other）：

0305.6910 ———Scabber fish(trichurius) 16 13

0305.6920 ———Yellow croaker(pseudosicaena) 16 13

0305.6930 ———Butterfish(pamus） 16 13

0305.6940 ———Tilapia) 16 13

0305.6990 ———Other 16 13

03056990.10 Other endangered fish,salted or in brine（not dried or smoked)) 16 13

03056990.90 Other  fish,salted or in brine（not dried or smoked)) 16 13

03.06

Crustceans,whether in shell or 
not,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 or in 
brine;crustaceans,in shell,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whether or not in brine,flours,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fit for human consumption

—Frozen):

0306.1100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palinurus spp.,panulirus 

spp.,jasus spp.))
10 13

0306.1200 ——Lobsters(homarus spp.)) 10 13

——Shrimps and prawns):

———Shrimps):

0306.1311 ————Shelled) 8 13

0306.1312 ————Northern pandalus(pandalus)) 5 13

0306.1319 ————Sther 5 13

———Prawns

0306.1321 ————Shelled 8 13

0306.1329 ————Other 5 13

——Crabs

0306.1410 ———Swimming crab 10 1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 187 ￭￭￭

중    국

HS 코드 명  칭 최혜국세율 증치세율

0306.1490 ———Other 10 13

——Other,including flours,meals and pellets of crustaceans,fit for 

human consumption

———Freshwater crawfish

0306.1911 ————Shelled 16 13

0306.1919 ————Other 16 13

0306.1990 ———Other 16 13

—Not frozen

——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palinurus spp.,panulirus 

spp.,jasus spp.

0306.2110 ———For cultivation 13

0306.2190 ———Other 15 13

——Lobsters(homarus spp.

0306.2210 ———For cultivation 13

0306.2290 ———Other 15 13

——Shrimps and prawns

0306.2310 ———For cultivation 13

———Other

0306.2391 ————Shrimps,fresh or chilled 15 13

0306.2399 ————Other 12 13

03062399.01 Shrimps,fresh or chilled 12 13

03062399.90

Prawns or shrimps,whether in shell or not,live,dried,salted or in 

brine(boiled or steamed prawns or shrimps,in shell,whether or 

not dried,salted or in brine))

12 13

——Crabs):

0306.2410 ———For cultivation 13

———Other

0306.2491 ————Freshwater crabs,live 14 13

0306.2492 ————Swimming crab 14 13

0306.2499 ————Other 14 13

0306.2910 For cultivation 13

0306.2990 Other 14 17,13

0306299000.1

Other crustaceans,whether in shell or 

not,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 or in brine,taxed VAT by 

13%

13

0306299000.2

Other crustaceans,whether in shell or 

not,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 or in brine,taxed VAT by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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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Molluscs,whether in shell or 
not,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 or in brine;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 or in 
brine;flours,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fit for human consumption:）

0307.1010 For cultivation 13

0307.1090
Other-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of the genera 

Pecten,Chlamys or Placopecten;Live,fresh or chilled
14 13

0307.2110 For cultivation 13

03072100.10 Giant pearl oysters(Pinctada maxima),for cultivation） 13

03072100.90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for cultivation) 13

0307.2190 Other 14 13

03072190.10 Other giant pearl oyster (Pinctada maxima),for cultivation 14 13

03072190.90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 not for 

cultivation),live,fresh,or chilled
14 13

0307.2900 Other 14 13

03072900.10
Other giant pearl oysters(Pinctada 

maxima),lfrozen,dried,salted,or in brine
14 13

03072900.90
Other scallops(including queen scallops),frozen,dried,salted,or in 

brine-Mussels(Mytilus spp.,Pema spp.);Live,fresh,or chilled
14 13

0307.3110 For cultivation 13

0307.3190 Other 13

03073190.01 Mussels,freshor chilled 14 13

03073190.90 Other mussels,live 14 13

0307.3900 Other 14 13

03073900.01 Mussels,frozen 14 13

03073900.90

Other mussels,dried,salted or in brine-Cuttle fish(Sepia of 
ficinalis,Rossia macrosoma,Sepiola spp.)and 
squid(Ommastrephes spp.,Loligo spp.,Notodarus 

spp.,Sepioteuthis spp.);Live,fresh or chilled)

14 13

0307.4110 For cultivation 13

0307.4190 Other 12 13

0307.4900 Other-Octopus(Octopus spp. 12 13

0307.5100 Live,fresh or chilled 17 13

0307.5900 Other-Snails,other than sea snails 17 13

0307.6010 For cultivation 13

03076010.10 Endangered snails other than sea snails,for cultivation 13

03076010.90 Other snails other than sea snails,for cultivation 13

0307.6090 Other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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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6090.10 Other endangered snails other than sea snails,for cultivation 14 13

03076090.90

Other snails other sea 
snails,live,fresh,chilled,frozen,dried,salted,or in 
brine-Other,including flours,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other than crustaceans,fit for huan 

consumption-Live,fresh or chilled）

14 13

0307.9110 For cultivation 13

03079110.10
Endangered aquatic invertebrates,for cultivation(excluding 

crustaceans for cultivation
13

03079110.90
Other aquatic invertebrates for cultivation(excluding crustaceans 

for cultivation)-Other
13

0307.9191 Abalone 14 13

03079191.10 South Africa Abalone,live,fresh or chilled 14 13

03079191.90 Other Abalone,live,fresh or chilled 14 13

0307.9192 Clamworm 14 13

0307.9193 Clam 14 13

0307.9199 Other 14 13

03079199.10
Other endangered aquatic invertebrates,live,fresh or 

chilled(other than abalone
14 13

03079199.90
Other aquatic invertebrates,live,fresh(other than 

abalone)）-Other
14 13

0307.9910 Abalone 10 13

03079910.10 South Africa Abalone,frozen,dried,salted or in brine 10 13

03079910.90 Other Abalone,frozen,dried,salted or in brine 10 13

0307.9920 Sea cucumbers(beches-demer) 10 13

03079920.10
Galapagos sea cucumber(beches-demer),frozen,dried,salted or 

in brine）
10 13

03079920.90
Other sea cucumbers (beches-demer),frozen,dried,salted or in 

brine
10 13

0307.9930 Clam 10 13

0307.9990 Other 10

03079990.10

Other engandered aquatic invertebrates,frozen,dried,salted or in 
brine(including flours,meals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for human consumption,other than crustaceans)
10 13

03079990.90

Other aquatic invertebrates,frozen,dried,salted or in 
brine(including flours,meals and pellets of aquatic invertebrates 

for human consumption,other than crustaceans)
10 17,13

0307999090.1 Other aquatic invertebrates,frozen,dried,salted or in brine 13

0307999090.2
Other aquatic invertebrates,frozen,dried,salted or in brine,taxed 

VAT by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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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4개류 13개 HS코드상품:

분류
13개 상품

코드 상품명칭

冻大眼金枪鱼

(frozen Bigeye 

tunas,Thunnus obesus)

0303440000

冻大眼金枪鱼（鱼肝和鱼卵除外）

frozen Bigeye tunas,Thunnus obesus(excluding livers or 

rose)

剑鱼

(Xiphias gladius）

0302670000
鲜或冷剑鱼（鱼肝和鱼卵除外）

fresh or chilled Xiphias gladius（excluding livers or rose）

0304110000

鲜或冷的剑鱼鱼片及鱼肉（不论是否绞碎）

fresh or chilled Xiphias gladius fillets and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0303610000
冻剑鱼（鱼肝和鱼卵除外）

frozen Xiphias gladius（excluding livers or rose)

0304210000
冻剑鱼鱼片（不论是否绞碎）

frozen Xiphias gladius fillets (whether or not minced)

0304910000
其他冻剑鱼肉（不论是否绞碎）

other frozen Xiphias gladius meat (whether or not minced)

蓝鳍金枪鱼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0302350000

鲜或冷蓝鳍金枪鱼（鱼肝和鱼卵除外）

fresh or chilled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whether or not minced)

0303450000

冻蓝鳍金枪鱼（鱼肝和鱼卵除外）

frozen Bluefin tunas,Thunnus thynnus (excluding livers or 

rose)

南极犬牙鱼

(Toothfish,

Dissostichus spp)

0302680000

鲜或冷南极犬牙鱼（鱼肝和鱼卵除外）

fresh or chilled Toothfish,Dissostichus spp

(excluding livers or rose)

0304120000

鲜或冷南极犬牙鱼鱼片及鱼肉（不论是否绞碎）

fresh or chilled Toothfish,Dissostichus spp fillets and fish 

meat (whether or not minced)

0303620000
冻南极犬牙鱼（鱼肝和鱼卵除外）

frozen Toothfish ,Dissostichus spp (excluding livers or rose)

0304220000

冻南极犬牙鱼片（不论是否绞碎）

frozen Toothfish ,Dissostichus spp fillets (whether or not 

minced)

0304920000

其他冻南极犬牙鱼肉（不论是否绞碎）

other frozen Toothfish,Dissostichus spp meat

(whether or not m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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